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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

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가 한층 더 강조되면서 세계
적으로 재생에너지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그 가운

데서도 최근 들어서는 단위 발전량 당 이산화탄소 배

출량이 현저하게 낮은데다 대규모 입지가 가능한 해상
풍력이 주목받고 있다. 2022년 전 세계 해상풍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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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ecological impacts are addressed in the siting processes of European countries that 
are international leaders in offshore wind energy, and draws implications for Korea. The United Kingdom, 
Germany, the Netherlands, and Denmark are the countries with the most offshore wind installations after China. 
These European countries conduct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 (SEAs) and appropriate assessments 
(AAs) at both the overall site planning stage and the individual site decision stage to evaluate ecological impacts 
from offshore wind power. In the UK, the SEA and AA for offshore wind are conducted separately at different 
stages of the siting process. Germany has three siting stages, and the Netherlands and Denmark have two siting 
stages, each of which includes both an SEA and an AA. Compared to the SEA, which assesses overall 
ecological impacts, the AA is limited to impacts on Natura 2000 sites, a network of protected areas for species 
and habitats. The ecological impacts of offshore wind are examined for birds, bats, marine mammals, fish, and 
benthic org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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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63GW였는데, 2030년까지 500GW가 설치될 전망
이다[1]. 하지만 해상풍력 입지에는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이 존재한다. 해상풍력이 입지할 때 해양생태계

를 포함해서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와
함께 이미 바다를 이용하고 있던 어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러

한 문제로 인해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위한 허가 과정
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해상풍력 확대에 상당한 장애

물로 작용하고 있다[1].

전 지구적인 기후 목표에 맞추어 해상풍력 입지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추진 과정을 보다 효율

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중국을 제외하고 해상풍력

설치 상위국들인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는 원스
탑숍(One-Stop-Shop)으로 단일 정부기관이 해상풍력

추진 과정을 전담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고 합의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해상풍력이 크게 확대되었다[2-3]. 이
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국가 전체 해상풍력 입지 계획

을 수립하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경매 입찰을 실시

하기 위한 개별 입지 결정을 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에너지법 2023(Energy Act 2023)」, 독일은

「해상풍력개발촉진법(Law for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wind energy at sea)」, 네덜란드는 「해
상풍력에너지법(Offshore Wind Energy Act)」, 덴마

크는 「재생에너지촉진법(Act on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에 따라 입지 선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들 유럽 국가들은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EU의

「전략환경평가 지침(2001/42/EC)」에 따른 국가별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를, EU의 「서식지 지침(92/43/EE

C)」에 따른 국가별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적절성평가

(Appropriate Assessment, AA)를 실시하고 있다. 전략
환경평가와 적절성평가는 해상풍력 입지 선정 과정에

서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전략환경평가는 환경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이
고 적절성평가는 종과 서식지에 초점을 맞춘 평가이다.

운영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점차 증가하고 이

에 따른 경험적 증거가 축적됨에 따라 해상풍력이 해
양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해상풍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주

로 생물 종과 서식지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해양포유류 및 조류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로 건설 단계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

고, 운영 단계에서는 현지 환경 조건과 관리 여건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이 모두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부정적인 영향은 특히 조류, 해양포유류,

생태계 구조와 관련된 사항들이 확인되고, 긍정적인

영향은 주로 어류 및 무척추동물 관련하여 확인되는
편이다[4]. 국내에서는 해상풍력발전이 아직 초기 단계

이므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향을 규명한 실증연구가

부족하다.
최근 한국 정부는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선

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해상풍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
태계 영향을 정부가 평가하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제

도적 장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해상풍력 정책

수립과 영향평가 기준 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이 연구에서는 해상풍력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 국

가들의 해상풍력 입지 선정과정에서 전략환경평가와

적절성평가가 생태계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검
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해상풍력 입지선정

과정에서 생태계 영향의 관리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해상풍력 입지 선정과 영향평가 관련 선행연구

해상풍력 입지 선정 과정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최근에서야 조금씩 증가하고 있
다. Vasconcelos et al.(2022)은 영국, 독일, 덴마크, 대

만을 대상으로 입지 선정부터 경매 이후 인허가까지

환경 관련 승인 절차를 문헌 검토와 면접 조사를 통해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5]. 특히 인

허가 기관, 풍력단지 크기에 따른 인허가 차이, 환경

인허가 유형, 환경평가 요건과 필요 연구, 법과 규범적
수단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여 국가간 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영국, 독일, 덴마크는 해양공간계

획에서 해상풍력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전략환경평가
를 실시하고, 공공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영국은 서식지규제평가, 독일은 보호지

역 자연보존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차이점을 도출하
였다. Vasconcelos et al.(2022)의 연구는 처음으로 해

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환경평가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

토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국가별로 절차
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Yim et

al.(2021)은 네덜란드와 일본의 해상풍력 입지 선정 절

차를 해상공간계획 수립이나 촉진구역 지정부터 사업
자 선정까지 매우 상세하게 비교 분석하고,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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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의견 수렴 절차를 설명하였으나, 생태계 영향을 평
가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6]. Kim

and Yoon(2022)은 덴마크, 독일, 영국, 일본의 계획 입

지 지정단계부터 사업자 지정 단계와 사업지구 지정
단계까지의 주요 평가 요소를 분석하면서 환경 영향

검토에 관한 사항은 사업지구 지정단계에서 매우 간략

하게 다루고 있고, 사업자 지정 이전 입지 계획 과정
의 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다[7]. Kim et

al.(2022)은 영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의 입지 관련 제

도를 살펴보았는데, 영국은 입찰 이후 승인 과정에서
심사 요소와 이익 공유 모델, 일본은 촉진구역 설정과

이해관계자 협의, 네덜란드는 해양공간계획에서 해상

풍력 입지 기준, 독일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8]. 입지 제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고, 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며, 독일에서 주정부가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해상풍력개발촉진법」 제정(2017)

이전 정보에 기반한 것으로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Im et al.(2023)은 영국과 덴마크의 해상풍
력 허가 및 환경평가제도를 검토하였다[9]. 영국에 대

해서는 입지 선정 이후 경매 낙찰을 받은 사업자들의

인허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
차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덴마크는 경매 이후 환경영

향평가와 함께 계획입지 단계의 전략환경평가를 공개

협의 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그러나 주민
참여 절차가 있다는 것 이외에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

향평가 제도의 특징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다. Ahn et al.(2023)은 독일, 네덜란드, 일본의 입지
선정 과정과 이해관계자 협의 절차를 상세히 분석하고,

전략환경평가 제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10]. 독일

과 네덜란드의 경우 경매 입찰로 사업자를 결정하기
이전 정부의 계획 입지 수립 단계 및 개별 입지 결정

단계마다 전략환경평가 혹은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

고, 일본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전략환경평가를 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독일, 네덜란드, 일본의 전

략환경평가에서 어떤 요소들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

는지, 생태계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에 대한 검
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연구방법

해상풍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생태계 영향이 어떻

게 평가되고 있고, 국내 해상풍력 촉진 및 제도 개선

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하기 위해 해상
풍력의 대규모 확대에 성공한 주요 국가들의 관련 제

도 운영 현황에 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고, 문헌 검

토를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각국에
서 수행된 해상풍력 관련 전략환경평가서와 적절성평

가서 및 웹사이트 등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입지 선정

및 생태계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와 주요 제도적 특징
을 확인했다.

영향평가 제도는 계획이나 사업이 자연환경과 인간

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전략환경평가는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계획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의사결정권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계획 과정에 통합되는 영향평가 도구이다. 그러나 전
략환경평가는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11]. 유럽연합

은 가치 있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이나 사업이 중요 서식지와 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적절성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상풍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생태
계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전략환경평가와 적절성평가

가 어떻게 계획 과정에 통합되어 운영되는지 국가별

사례를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각 국가
별 사례 분석틀은 Table 1과 같다.

우선 국가별로 해양공간계획이나 이에 준하는 입지

계획 수립 과정이 어떠한 법률 근거에 따라 어느 기관
이 주관하고 이해관계자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략환경평가와 적절성평가는 어

Category Analysis items

Basis and
authority

Legal basis

Competent authority

Assessment
process

Integration with overall site planning

Integration with individual site decisions

Stakeholder consultation

Assessment
items and
methods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items and methodology

Appropriateness assessment items and
methodology

Table 1 Analytical fr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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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항목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 실제 평가
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이렇게 수립된

해상풍력 계획 입지들 가운데 업체들이 실제 사업을

진행할 경매 대상이 되는 개별 입지를 정부가 결정하
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전략환경평가와 적절성평가의

특징도 조사하였다. 개별 입지에 대한 경매 이후 사업

자들이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
평가는 입지 선정이 종료된 이후의 절차로 간주하여

이 연구에서는 제외했다.

사례 연구 대상 국가는 세계적으로 해상풍력을 가
장 많이 설치한 국가로 중앙 정부에서 입지를 선정하

고 이 과정에서 해양 생태계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전

략환경평가와 적절성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로 설정하였다. 4개 국가는 공통적으

로 유럽 차원의 제도적 틀이 적용되는 가운데, 국가별

행정 시스템의 차이를 반영하여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생태계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해상풍력 입지를 선

정하고, 정부가 선정한 입지에 대해 경매를 통해 사업
자를 정하는 절차는 유사하지만 전략환경평가나 적절

성평가를 실시하는 단계와 방법은 상이하다. 해상풍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생태계 영향을 평가하
는 제도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4. 생태계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국가별 특징

4.1 유럽 개관

EU의 「전략환경평가 지침」에 따라 EU 회원국은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반드시 전략환경평가

를 실시한다. 계획과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서인

데, 현황·영향·저감방안 관련 정보와 대안 검토를 포

함하는 평가서 작성, 공공협의와 참여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특징으로 한다. EU를 탈퇴한 영국은 「계획 및

프로그램 환경평가 규제 2004」 법률에 따라 전략환경

평가를 실시한다.
나투라 2000은 유럽의 가치 있는 희귀종 및 멸종위

기 종과 서식지를 지키기 위한 EU의 보호 지역 네트

워크다[12]. 나투라 2000은 엄격한 자연 보호 구역을
포함하지만 모든 인간 활동을 배제하는 체계는 아니다.

나투라 2000 지역은 EU의 「조류 및 서식지 지침」에

근거해서 지정한다. 나투라 2000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해 적절성평가를 수행해야 하

는데,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적절성평가를

대체하지는 못한다.
대부분의 해양보호구역은 나투라 2000에 포함된다.

이에 추가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해양보호구역이 있

다. 유럽연합의 해양보호구역은 2021년 기준 전체 해
양의 12.1%를 차지했는데, 2030년까지 30%로 확대 지

정하고 10%는 엄격한 보호를 목표로 한다[13]. 각 국

가의 관할해역 중 해양보호구역은 2024년 5월 기준 독
일 45%, 네덜란드 27%, 덴마크 20%, 영국 42%가 지

정되었다[14]. 유럽에서는 이러한 해양보호구역을 고려

하여 해상풍력 전체 입지 계획 단계와 개별 입지 계획
단계에서 생태계 영향을 평가하는데, 각각의 단계에서

전략환경평가와 적절성평가가 시행된다. 다만 구체적

인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4.2 영국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해양연안접근법

2009(Marine and Coastal Access Act 2009)」, 스코틀

랜드는 「해양법 2010(Marine Act 2010)」, 북아일랜
드는 「해양법 2013(Marine Act 2013)」에 따라 서로

다른 담당 기관이 해양공간계획을 각각 수립한다. 잉

글랜드의 경우 동해, 서해 등 구역별로 각각 해양공간
계획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계획 및 프로그램 환경

평가 규제 2004」에 따른 지속가능성평가(Sustainability

Appraisal, SA)와 서식지 및 종 보전 규제 2017
(Conservation of Habitats and Species Regulation

2017)」에 따른 서식지규제평가: 적절성평가(Habitats

Regulations Assessment: Appropriate Assessment,
HRA: AA)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평가에서 해상풍력

설치 가능 지역이 간략하게 서술되지만, 해상풍력 전

체 입지 계획이 검토되는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 해상풍력 전체 입지 계획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는 「에너지법 2023」과 「계획 및 프로

그램 환경평가 규제 2004」(일명 전략환경평가 규제)
에 의거한 해양에너지 전략환경평가(Ocean Energy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OESEA)이며,

가장 최근에는 OESEA 4가 2022년에 마무리되었다
[15]. OESEA의 주무부처는 기업에너지산업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

였으나 부처 개편을 통해 2023년 2월부터 에너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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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부(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DESNZ)가 담당하고 있다. OESEA 4를 통해 석

유와 가스, 해상풍력, 파력과 조력, CCS, 수소 입지 계

획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에너지원별로 포함되는
지역 범위가 다르다. 해상풍력의 경우는 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영해만 포함된다.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의 해양에너지 전략환경평가
과정에 자문을 제공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며, 여기

에는 정부, 산업계, 환경단체가 포함된다. 전략환경평가

의 범위와 접근법을 정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
렴이 5주 동안 진행된다. 이러한 공공협의 내용은 전

략환경평가서 초안에 반영되고, 초안에 대한 10주 동

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환경
평가서 본안이 작성된다. 영국의 해양에너지 전략환경

평가에서 ‘평가’란 잠재적으로 심각한 영향 발생 ‘유무’

만을 판단하는 것이다[15]. 즉, 심각한 영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정량적이거나 상대적인 수치를 제시하

지 않는다. 따라서 평가의 척도는 잠재적으로 심대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엑스(X) 표시를, 없으
면 빈칸으로 남겨둔다. 영향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

에는 물음표(?)로 표기한다.

생태계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영국의
주요 제도로 나투라 2000 지역에 대한 서식지규제평가

가 있다. 영국은 「서식지 및 종 보존(개정) 규제 201

9」에 따라 EU 탈퇴와 상관없이, 나투라 2000 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투라 2000 지역에 인접하거나 겹

치는 경우 계획 단계에 서식지규제평가를 실시해야 한

다. 해당 지역 안팎의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서식지 및 종 보전(개정) 규제 2019」에 따른 서식

지규제평가를 통해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서식지규제

평가는 공공에서 실시하는 계획 단계 서식지규제평가
와 사업자가 실시하는 사업 단계 서식지규제평가로 나

누어진다. 전자는 전략환경평가 이후 경매 대상 입지

들에 대해 왕립토지위원회(The Crown Estate) 주도로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후자는 개별 입지의 임대계약을

마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시기에 수행한다.

해상풍력 서식지규제평가 시기는 최근 약간 변동되었
는데 2023년 초 완료된 경매 라운드 4의 경우 경매 과

정 중간에 실시했고, 2023년 이후 진행된 라운드 5부

터는 경매 이전 개별 입지를 결정하는 단계에 서식지
규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서식지규제평가는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스크리닝’, ‘적절성평가’, ‘대안 평가’, ‘공익 우선 사유

(Imperative Reasons of Overriding Public Interest,
IROPI)에 따른 이행과 보상’이다[16]. 앞선 단계에서

계획·사업 수행에 결격이 없음이 밝혀지면 즉시 서식

지규제평가는 종료되며, 결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
음 단계로 이행하게 된다. 스크리닝 결과 중대한 영향

이 예상되는 경우, 적절성평가가 이루어진다. 적절성평

가는 현재의 해상풍력 계획이 실질적으로 나투라 2000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해상풍력 계획 지역

과 겹치거나 인접한 나투라 2000 지역 전체가 평가 대

상이 된다[17]. 그리고 적절성평가서 초안에 대한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은 6주 동안 진행된다. 적절성평가에

서 생태계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은 3

단계인 대안평가로 넘어간다. 대안평가를 통해 생태계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상풍력 계획을 수

정한다. 터빈 하부구조물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송전

케이블 경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계획을 수정한다.
이러한 저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안된 계

획이 나투라 2000 지역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되면 계획을 즉시 폐기하거나 다음 4단계로 이행하게
된다. 이는 설령 제안된 해상풍력 계획의 적절성평가

와 저감 조치로 생태계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해

당 계획을 시행해서 얻는 ‘공익 우선 사유’가 더 크다
고 판단되면 계획을 추진하고, 나투라 2000에 대한 피

해는 별도의 보상으로 상쇄한다. 여기서 보상이란 해

상풍력 외에 기존 인공 구조물 제거, 폐기물 제거, 기
존 서식지 개선 등의 활동을 통해 해상풍력으로 야기

되는 피해의 크기에 상응하는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해양에너지 전략환경평가 과정에서 풍력을 비롯하
여 천연가스와 석유, 조력, 파력, 수소 등의 해양에너지

개발사업과 생태계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

어진다. 평가 항목은 소음, 서식지 물리적 손상, 에너지
제거(자연 에너지의 전력으로 변환), 생태적 영향, 다

른 공간 이용, 경관, 해양 배출, 폐기물, 대기질, 기후

요인, 우연한 사고, 부수적 개발, 누적 영향, 대안으로
구성된다. 이 중 해상풍력의 생태계 영향은 주로 소음,

지형 및 서식지의 물리적 손상, 물리적 존재의 생태적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소음은 해상풍력
발전소의 건설, 운영, 철거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

음에 따른 영향을 의미한다. 지형 및 서식지의 물리적

손상은 해상풍력의 건설·운영·철거 단계에서 기존 해
저 지형 변화 및 토사물 발생과 이동에 의한 서식지

및 개별 종 영향을 의미한다. 물리적 존재의 생태적

영향은 풍력 터빈의 몸체와 케이블이 해상과 해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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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형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조류 충돌, 자기장
발생, 인공어초 기능 여부에 관심을 둔다. 해양생태계

관련 평가가 이루어지는 대상은 해양포유류, 거북이,

조류, 박쥐, 어패류, 저서동물, 플랑크톤, 두족류이다.
해상풍력 경매 라운드 4에 대한 서식지규제평가 과

정에서 작성된 적절서평가서에서는 서식지 소실·발생,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 간접적인 물리적 피해, 충돌, 물
리적 존재 영향, 해저 소음, 해상 소음, 유독물질, 전자

기장, 빛, 온도, 부유물질, 침입종 유입에 대한 영향 유

무를 각 보호구역별로 파악했다[18]. 평가 대상은 조류,
서식지, 고래와 바다표범, 수달, 어류이며, 보호구역별

로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는 생물종에 차이가 있다.

4.3 독일

독일에서는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해양
공간계획, 입지개발계획, 개별 입지 결정 과정을 거치

며, 이후 최종 부지가 확정되면 해당 부지에 대한 경

매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거쳐 건
설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

치한 해상풍력단지는 연방수송디지털기반시설부 산하

연방해양수로청(Federal Maritime and Hydrographic
Agency, FMHA)이 허가, 운영, 해체, 전략환경평가 등

전반적인 과정을 담당하고, 영해에서 해상풍력이 추진

되는 경우는 주정부가 관할한다.
독일은 2005년 「환경영향평가법(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개정을 통해 전략환경평가를 제도

적으로 도입한 후 실시해왔다. 동법 제2조 1항에 따라
전략환경평가를 통해 인간, 동물, 식물, 생물다양성, 토

지, 토양, 물, 대기, 기후, 경관, 문화유산 등이 보호되

어야 하며, 앞서 언급한 보호 자산 간 상호작용도 고
려되어야 한다. 「해상풍력개발촉진법」에서는 전략환

경영향평가를 통해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터

빈 및 송전선 설치와 효율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한 입
지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예방하

기 위하여 해양공간계획, 입지개발계획, 개별 입지 결
정 과정의 총 3차례에 걸쳐 각각에서 전략환경평가와

적절성평가가 이루어진다.

우선, 해양공간계획을 살펴보면 「공간계획법(Spatial
Planning Act)」에 따라 12해리까지의 영해는 주정부

가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연방정부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한다. 2009년에 독일 북

해와 발트해 상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하여 최초의
해양공간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후 공간 이용에 대한

요구 변화, 해상풍력발전 수요 급증, 국가 간 전력 계

통 연계 변화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2021년 9월 새로
운 해양공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법」과

「연방자연보전법(Federal Nature Conservation Act)」

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와 적절성
평가가 실시되며, 전략환경평가서 내에 적절성평가 내

용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평가는 공공용역을 통해 이

루어지며, 각 부문별 전문 조사 업체가 평가 결과와
비용 내역을 연방해양수로청에 제출하면 상환하는 방

식으로 진행된다. 해양공간계획에 따라 해상풍력 우선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다른 용도의 사용이 제한된다.
전략환경평가 범위를 정하기 위한 공청회 및 이해관계

자 협의에 기반하여 전략환경평가서 초안이 작성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6주 동안 진행된다.
독일은 해양공간계획 중 해상풍력 전체 입지에 대

해 별도의 입지개발계획을 「해상풍력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수립한다. 2019년에 최초로 발표된 입지개발
계획에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 단지와

송전망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후 「해

상풍력개발촉진법」이 개정되고, 해상풍력을 확대하겠
다는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2020년(2030년까지 20GW

확대)과 2023년(2030년까지 30GW 확대)에 새로운 입

지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입지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전략환경

평가 수준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광범위한 조사 범위에

미칠 영향과 저감 방안, 여러 대안을 검토한다. 전략환
경평가서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

기 위해, 지자체, 행정기관, 송전시스템 사업자, 환경단

체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 또한 사전에 일정
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웹사이트에 관련 자료들을 공

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에 기반하여 연방해양

수로청은 조사 프레임워크를 결정하고, 입지개발계획
초안과 전략환경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인터넷에 게

시하고 1개월에 걸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공

청회도 1회 개최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입지개발계획 초안과 전

략환경평가서 초안을 영어, 덴마크어, 스웨덴어, 핀란드

어, 네덜란드어로 번역하여 제공한다.
입지개발계획 수립 이후 「해상풍력개발촉진법」에

따라 연방네트워크청(Federal Network Agency, FNA)

이 연방해양수로청을 대신하여 경매 대상 개별 입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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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중앙사전입지조사를 수행한다. 개별 입지의 경매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상세한 조사와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중앙정부에서 중앙사전입지

조사를 실시한 다음, 추후 경매에서 낙찰된 사업자가
그 비용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합성평가서

(개별 입지 결정 문서) 및 전략환경평가서 초안에 대

한 의견수렴이 1개월 동안 진행되고, 공청회도 1회 개
최된다.

해양공간계획 전략환경평가는 인간(특히 보건), 동

물, 식물, 생물다양성, 국토, 토양, 물, 공기, 기후 및 토
지, 문화유산 항목에 대하여 이루어진다[19]. 나아가 서

식지와 보호종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거나 최소

화하기 위해 「연방자연보전법」에 따라 적절성평가를
실시한다. 적절성평가를 통해 어류(강칠성장어, 트웨이

트 샤드), 해양포유류(항만 돌고래, 회색물범, 하프물

범), 보호 조류종, 철새 종(검은등갈매기, 큰뒷부리제비
갈매기, 노랑제비갈매기, 괭이갈매기 등)에 대하여 보

호 목표가 있는 나투라 2000 지역들을 제시하고, 추가

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적절성
평가는 해양공간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이기 때

문에 입지개발계획이나 개별 입지 결정과 같이 특정 프

로젝트 단위 수준에서의 평가를 대체하지는 않는다[20].
입지개발계획 전략환경평가는 선박 항로 등 독일과

인접한 국가들이나 다른 계획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

는 영향을 고려하며, 계통 연계를 위한 해저케이블 위
치와 송전 용량도 검토한다[21]. 이 과정에서 풍력 터

빈, 플랫폼, 해저케이블 시스템 설치와 운영 과정 전반

에 걸친 생태 영향과 누적 영향을 평가하며, 세부 고
려사항과 운영 효과도 함께 제시한다. 평가 항목은 해

운, 기존에 지정된 해상풍력 입지, 송전선로, 자원 추

출, 어업, 해양 연구, 해양 환경 보호, 국방, 다른 이용
(항공, 레저), 상호관계, 누적 영향, 월경성 영향 항목으

로 구성되고, 이러한 각 항목에 대해 저서생물과 비오

톱, 어류, 해양포유류, 철새, 조류 등 해양생태계 영향
을 평가한다. 특히 박쥐는 「연방자연보전법」, 「종

보호법」, 「박쥐 보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는 종으로 전략환경평가 대상에 포함된다[21].
입지개발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적절성평가도

해양공간계획과 마찬가지로 전략환경평가서 내에 포함

되어 있다. 적절성평가는 전체 입지개발계획이 「연방
자연보전법」과 「해상풍력개발촉진법」 기준을 충족

하는지, 중대한 환경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적절성 평가 대상이 되는 종은 어류, 해양포유류, 조류

(제비갈매기, 괭이갈매기, 큰부리도요, 검은목도요 등)
가 있다. 이 중에서 해양포유류는 말뚝박기로 인해 발

생하는 충격 소음에 민감하기 때문에 소음 저감 및 예

방 조치, 말뚝박기 조정 등의 조치 필요 여부를 판단
하고, 해양포유류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영향을 조사

하여 평가하고, 후속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평가 결과,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심각한 경우 ‘대안 없음’이라는
결과도 제시될 수 있다.

개별 입지결정 과정에서의 전략환경평가와 적절성

평가는 전체 입지에 대한 평가보다 공간적 범위는 작
지만, 가능하면 오랜 기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항목별

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진다. 일례로, 독일 배타적

경제수역 남서쪽에 위치한 N-3.8 입지에 대한 전략환
경평가는 2002년부터 18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수행된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서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였다[22]. 해당 단계에서의 전략환경평가 대상은 토
양·지반, 물, 비오톱, 저서생물, 어류, 해양포유류, 조류,

박쥐, 생물다양성, 대기, 기후, 경관, 문화유산, 인간(특

히 보건)이며, 이외에도 잠재적으로 중대한 환경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포함된다.

나아가 개별 입지에서 계획된 해상풍력발전 사업,

또는 다른 사업과 결합하여 자연보호구역이나 나투라
2000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적절성평가

를 실시한다. 이 단계에서의 적절성평가는 자연보호구

역의 보호 목적과 양립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략환경평가에 비해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방자연보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연보호구역

내 인공 시설물이나 구조물 건설이 금지되어 있고, 동
법 57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보호구역 내에 부지가 입

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성평가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검토가 요구된다. 끝으로, 이 단계에서는 서식지 유형
중 암초와 모래톱을 중점으로 보호종(해양포유류, 조

류, 기타 종(강청어, 강칠성장어, 바다칠성장어 등)이

유리한 보전 상태로 유지되거나, 필요한 경우 복원되
어야 한다[22].

4.4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해양공간계획은 기반시설물관리부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Water Management,
MIWM)가 총괄하며, 기존 국가물계획을 대신하여

2022년에 국가물프로그램 2022-2027을 「물법(Water

Act)」에 따라 수립했으며, 국가물프로그램에 대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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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환경평가는 「환경법(Environment Act)」에 따라
실시했다. 법률상의 명칭은 계획 및 프로그램 환경영

향평가인데, 개념적으로 전략환경평가를 의미하고 국

제적으로 전략환경평가를 사용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전략환경평가로 용어를 통일하였다. 국가물프로그램

전략환경평가서에서 해상풍력은 여러 프로그램 중 하

나로 간략하게 평가되는데, 본 평가서와 별도로 해상
풍력에 초점을 맞춘 보충 전략환경평가서가 작성되었

다. 국가물프로그램 보충 전략환경평가는 해상풍력에

대해서만 실시되었는데, 이는 해상풍력의 중요도를 보
여준다.

기반시설물관리부가 총괄하는 국가물프로그램은 6년

마다 발표되는데, 네덜란드 전체 해상풍력 지구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다. 국가물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기반시

설물관리부가 전략환경평가 주관기관이고, 독립자문기

구인 네덜란드환경평가위원회(Netherlands Commission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NCEA)가 검토 기관

이다. 전략환경평가 절차는 먼저 기반시설물관리부가

평가 범위와 방법을 안내하는 스코핑 문서(평가준비
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23]. 그리고 스코핑

문서에 대해 1개월 간 진행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및 환경평가위원회 권고사항이 전략환경평가서
초안에 반영된다[24]. 전략환경평가서 초안은 컨설팅업

체 용역으로 작성되고, 국가물프로그램 초안 및 전략

환경평가서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6개
월 동안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전략환경평가서

본안이 작성된다. 전략환경평가와 동시에 「자연보전

법(Nature Conservation Act)」 및 「환경법」에 따라
적절성평가도 같이 이루어진다.

해상풍력 개별 입지 결정 과정의 환경영향평가는

「해상풍력에너지법」 및 「환경법」에 따라 이루어지
며, 매우 상세한 평가 내용을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네덜란드 해안 서쪽 입지 VI – VII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서를 사례로 살펴보았다. 네덜란드에서는 개별 입
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개념적으로 전략환경평가에 해당한다. 경매 이후 사업

자가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입지 선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네덜란드의 환경영향

평가는 전략환경평가이면서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로서

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경제기후정책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Policy, MEACP)가 개별 입지 결정을 총괄하

며, 경제기후정책부 산하 네덜란드기업청(Netherlands

Enterprise Agency)이 경매 대상 입지 결정을 준비하
면서 용역기관을 통해 다양한 입지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에

따라 20개 이상 터빈으로 구성된 풍력 단지는 의무 평
가 대상이다. 중앙정부가 사전에 수행한 입지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비용은 추후 경매에 낙찰된 사업자가 지

불하도록 되어 있다[25]. 전체 입지 계획에 대한 전략
환경평가와 마찬가지로 개별 입지 결정 과정에서 스코

핑 문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성되며, 스코핑 문서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각각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네덜란

드 해안 서쪽 입지 VI – VII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스코핑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은 5주,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은 6주씩 3차례에 걸쳐 진

행되었다.

전체 입지 계획 단계의 영향평가 및 개별 입지 결
정 단계의 영향평가는 모두 기반시설물관리부가 주관

하며, 환경법에 따라 전략환경평가와 적절성평가가 동

시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생태 및 누
적 영향평가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전략환경평가 및

적절성평가 과정에서 모든 풍력 단지들의 누적 효과를

평가한다. 이 프레임워크에는 항목별 상세한 평가 방
법이 기술되어 있고,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26].

국가물프로그램 전략환경평가서의 경우 8개 해상풍

력 지역에 대해 기후 적응, 물 안전, 담수, 표층수 수
질, 지하수, 해운, 자연, 토양, 공간이용, 지속가능성, 월

경성 영향을 검토하고, 지역 구성 6개 대안에 대한 평

가를 했다[24]. 보충 전략환경평가서는 2030년까지
11GW 목표 달성에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지역 5개에

대해 지역별 영향평가, 지역 통합 평가, 월경성 영향평

가, 부족한 정보에 대해 서술하였다[27]. 평가 항목은
CO2 감축, 자연, 어업, 해운, 광업, 국방으로 구성되고,

생태계 영향을 의미하는 자연 항목에서는 조류, 해양

포유류, 생태계, 박쥐, 어류 및 저서생물에 대한 영향이
검토되었다.

개별 입지 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 항목은 전력 생

산, 온실가스 감축, 조류와 박쥐, 저서생물과 어류, 나
투라 2000 영향, 해운과 안전, 어업, 공간 이용, 지역

경제, 수문 지질학, 경관을 포함한다[28]. 조류와 박쥐

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저서생물, 어류, 해양포유류에 대해서는 해상풍력발전

의 영향이 미미하여 저감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리고 해상풍력의 영향 정도는 전체 입지 전략환경평가



유럽주요국가해상풍력입지선정과정에서생태계영향을평가하는제도와한국에주는함의

풍력에너지저널: 제15권, 제3호, 2024 13

서와 개별 입지 환경영향평가서 동일하게, 매우 부정
적(--), 부정적(-), 중립(0), 긍정적(+), 매우 긍정적(++)

의 5점 척도로 표시하고 있다.

국가물프로그램 적절성평가는 알락돌고래, 잔점박이
물범, 회색바다표범, 바다오리, 바다쇠오리 등 보호 목

표가 있는 나투라 2000 지역들을 제시하고, 수중 소음,

퇴적, 블레이드 충돌, 서식지 상실, 장벽 효과, 난류 및
성층, 전자기장 항목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했다[29].

영향 없음 혹은 긍정적인 영향만 있음, 피해가 불가피

하지만 저감하거나 관리할 수 있음, 피해가 불가피하
고 저감 및 대안이 불가능함의 3가지 평가 기준으로

영향을 평가한다. 주요 쟁점별로 영향평가 결과를 모

두 주황색으로 표시했는데, 이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
지는 않으나 배제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전체 입지와

개별 입지 적절성평가 모두 건설, 운영, 해체 단계별

영향을 개관하고, 세부활동 별 영향을 서술한다. 쟁점
에 따라 관련 있는 나투라 2000 지역을 제시하는 경우

도 있고, 일반적인 사항만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각

쟁점별로 구체적인 저감 기술과 방법을 제시하는데,
전체 입지와 개별 입지 적절성평가 결과를 주황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는 저감 조치 적용 후 모든 영향을

저감했다는 확신이 없음을 의미한다.
개별 입지의 경우 평가 범위를 좁혀서 조류(텃새,

철새)와 해양포유류(돌고래, 물범, 회색바다표범)에 대

해 나투라 2000 지역별로 평가했다. 어류나 저서생물
은 제외하고 조류 및 해양포유류에 대해서만 평가했는

데, 전체 입지 적절성평가에서 광범위한 쟁점을 다룬

것과 달리 충돌, 서식지 상실, 소음 영향만 서술했다.
정량적인 영향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적절성평가 결과는 개별 입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비슷하다. 개별 입지 환경영향평가와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나투라 2000 지역별로 평가 내

용을 서술한 것이다. 또한 개별 입지 적절성평가서는

질소의 생태계 중요성을 고려하여 건설 과정에서 발생
하는 질소 침적 저감 방안과 영향평가 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30].

4.5 덴마크

산업경영재정부 산하 덴마크해양청이 해상풍력 입
지계획을 포함하는 해양공간계획(Maritime Spatial

Planning, MSP)의 전략환경평가를 담당하고, 기후에너

지유틸리티부 산하 덴마크에너지청이 개별 입지에 대

해 전략환경평가를 담당한다. 「해양공간계획법(Maritime
Spatial Planning Act)」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은 2021

년 처음 수립되었으며, 재생에너지 개발뿐만 아니라

석유 및 가스 생산, 양식업 개발, 원자재 탐사를 포함
한 다양한 목적의 계획을 포함한다. 해상풍력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내용은 재생에너지 항목에서 다루어진다.

덴마크 해양공간계획 전략환경평가는 「환경평가법
(Environmental Assessment Act)」에 근거하여 이루

어진다[31]. 덴마크해양청이 먼저 스코핑 단계를 통해

평가 범위에 대한 관계 기관 및 NGO와 협의를 5주
동안 진행하고,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범위를 결

정하여 용역을 통해 전략환경평가서를 작성하고, 전략

환경평가서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8주 동안
수렴하며, 최종적으로 전략환경평가서 본안을 승인한

다. 그리고 전략환경평가와 동시에 나투라 2000 지역

에 대한 계획의 영향을 평가하는 적절성평가를 통해
지정된 지역에서의 활동과 시설이 입지하는 게 타당한

지 검토한다[32]. 또한 전략환경평가 및 적절성평가와

별도로 「초국경적 맥락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의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경매 대상 개별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지는 입지 조사와 전략환경평가는 「재생에너지촉진

법」과 「환경평가법」에 따라 덴마크에너지청을 대신

하여 국영송전망운영사인 에네르기넷(Energinet)이 실
시한다. 평가 범위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하는 스코핑 단계가 5주 동안 진행되고, 이를 바탕으

로 전략환경평가서 초안이 작성된다. 이후 초안에 대
한 의견 수렴이 8주 동안 진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전

략환경평가서 본안이 작성된다[33]. 해양공간계획과 달

리 별도의 적절성평가서와 월경성환경평가서는 작성되
지 않는다.

해양공간계획 전략환경평가서의 평가 항목에는 해

양 및 연안 조류, 박쥐, 서식지(저서생물), 해양포유류,
어류, 자연보호구역, 경관, 자원소비, 자원 효율성, 휴양

및 기반시설, 문화유산, 기후가 포함된다[31]. 전략환경

평가의 기본 방법은 목표 설정 기반 시나리오 접근법
으로, 해양공간계획에서 계획한 개발 시나리오와 해양

지역의 환경 목표를 비교하여 잠재적인 환경영향에 대

해 평가한다.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적절성평가는 EU의
「서식지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데, 해양공간계획의

개발 활동이 나투라 2000 지역에 야기할 중대한 영향

발생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32]. 유사한 과거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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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개발 활동의 잠재적 효과와 일반적인 설명이
먼저 제공되며, 평가 지역별로 지정 근거, 종과 서식지

유형 현황, 구체적인 잠재적 영향과 저감 가능성을 제

시한다. 조류와 해양포유류를 중심으로 해상풍력 개발
로 인한 이동 효과, 장벽 효과, 충돌 위험, 서식지 파

괴, 수중 소음 및 교란, 침전물 유출과 같은 영향을 중

점적으로 다룬다.
개별 입지 전략환경평가 사례로 덴마크 북해에 위

치한 쏘어(Thor) 해상풍력단지 전략환경평가서를 살펴

보았다. 전략환경평가는 사업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상풍력 단지의 정확한

위치나 설치 패턴, 터빈 유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

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해상풍력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수준에서 작성된다[33]. 전략환경평가의 항목과 범위는

덴마크 에너지청이 공청회에서 얻은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평가서에는 평가 항목과 기준, 지표,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베이스가 제시되어 있다. 해양 생태계와

관련된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해양 동식물(어류, 저서
생물 등), 해양포유류, 조류, 서식지 지침 부록에 등재

된 종, 나투라 2000이 있다. 개별 입지 전략환경평가

과정에서 별도의 적절성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평가 항
목의 하나로 나투라 2000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다.

개별 입지 전략환경평가서의 평가 항목은 크게 사

람과 사회, 생물다양성으로 구분된다[33]. 사람과 사회
는 해안 경관 및 풍력 터빈, 유지 경관 및 시각적 조

건, 해양 고고학, 육지 고고학 및 문화유산, 유형 자산(

해양 광물 이익, 수산업, 육지에서 토지 이용, 홍수, 소
음 영향, 항해 안전, 비행 안전)을 포함한다. 생물다양

성에는 해양 동식물, 해저 동식물, 어류와 저서생물, 해

양포유류, 조류, 육지 동식물, 서식지 지침 부속서의
종, 나투라 2000, 해양(수질, 퇴적물, 지표수, 지하수)이

포함된다. 해양 생태계 관련해서는 침전물 유출, 수중

소음 및 진동, 서식지 감소, 충돌 위험, 장벽 효과 등
해상풍력 개발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영향의 크기와 수용체의 민감도를 고려하여 영향

이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 긍
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평가한다. 마지막에는 이러한

영향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나 권장 사항에 대해 제시

한다.

4.6 제도 비교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는 해상풍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환경평
가와 적절성평가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한다는 점이 공통적이지만, 평가 주관기관,

평가 시기, 평가 방식, 평가 항목 측면에서 차이를 보
인다(Fig. 1 참조).

영국은 해양에너지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고, 개별

입지를 결정하는 단계에 경매 대상 입지들을 묶어서
서식지규제평가를 수행한다. 영국의 해양공간계획에서

는 해상풍력을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별도의 해양에너

지 전략환경평가서에서 해상풍력 입지 계획이 검토된
다. 반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는 모두 해양공간계획

에서 전체 해상풍력 입지 계획을 검토하고, 해양공간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서 일부가 해상풍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에서

는 경매 대상 개별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략환

경평가와 적절성평가를 수행하는 데 비해, 영국은 개

Fig. 1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appropriate
assessment procedures for offshore wind siting in four
countrie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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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입지 결정시 서식지규제평가의 일환으로 적절성평
가만 수행한다. 한편 독일의 경우, 해양공간계획과 개

별 입지 결정 사이에 전략환경평가 절차가 한 단계 더

존재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영국은 해상풍력 전체 입지를 포함하는 해양에너지

전략환경평가를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가 하고, 전략환

경평가 이후 왕립토지위원회가 경매 대상 입지들에 대
한 서식지규제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 적절성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서식지규제평가서에 포함한다. 독일은

해양공간계획, 전체 입지 계획, 개별 입지 결정의 3가
지 단계별로 전략환경평가와 적절성평가를 실시하고

전략환경평가서 내에 적절성평가 내용이 포함된다. 네

덜란드는 국가물프로그램 계획 단계와 개별 입지 결정
단계에 전략환경평가와 적절성평가를 실시하고 두 평

가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덴마크는 해양공간계획 단계

와 개별 입지 결정 단계에 전략환경평가와 적절성평가
를 실시하며, 전자의 단계에서는 두 평가서를 별도 작

성하고, 후자의 단계에서는 전략환경평가서에 적절성

평가 내용이 포함된다. 해상풍력 전체 입지 계획에 대
한 평가는 독일에서 연방해양수로청이, 네덜란드에서

는 기반시설물관리부가, 덴마크에서는 해양청이 각각

수행한다. 경매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개별 입지별 전
략환경평가와 적절성평가의 경우 독일에서는 연방해양

수로청이, 네덜란드에서는 기반시설물관리부가, 덴마크

에서는 덴마크에너지청이 담당한다.
4개 국가에서 최근 3년(2020-2023) 동안 추가된 해

상풍력 규모는 영국 4,545MW, 네덜란드 2,148MW, 덴

마크 949MW, 독일 583MW 순이다[2, 34]. 네덜란드가
최근 해상풍력 확대 속도가 빠른 것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경매 이전 개별 입지 결정 단계에서 정부가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경매 이후에 사업자가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데 기인한다. 영국, 덴

마크, 독일은 경매에서 낙찰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를 수행하고 있는데, 네덜란드는 다른 국가들과 다르
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환경법」에

따라 기업 등 사업 추진 기관이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

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해상풍력에너지법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허

가를 위해 경매 이전에 중앙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수

행한다.
영국이 유럽에서 가장 많은 해상풍력을 설치하는

데 성공한 이유에는 사면이 바다라는 지형적 조건과

함께 제도적으로 개별 입지 결정 과정에서 전략환경평

가를 하지 않고 적절성평가도 의무가 아니라 서식지규
제평가의 스크리닝 과정에서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만 수행하도록 하여 절차가 간소화된 측면이 있다. 반

면 해상풍력 중장기 목표가 네덜란드보다 약간 더 높
은 독일의 해상풍력 확대 속도가 최근 더딘 원인 중

하나는 중앙정부 주도의 입지선정에 초점을 맞춘 「해

상풍력개발촉진법」이 2017년 제정된 이후, 정부가 전
체 해상풍력 입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취소되면서 사업자의 소송이 늘어나

고 자원 이용 측면에서 지역 주민의 반대가 부정적 영
향을 미친 데 기인한다[35].

한편 해상풍력 전략환경평가와 적절성평가에서 생

태계 영향 평가 주요 내용에는 조류, 박쥐, 해양포유류,
어류, 저서생물이 포함된다. 하지만 국가별로 평가 접

근법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전체 입지 전략환경평가의 경우 네덜란드는 전체
평가 항목 중 자연, 덴마크는 해양동식물 항목에서 생

태계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반면 독일은 해운, 송

전선로, 자원 추출, 어업, 해양 연구, 국방 등 각 평가
항목별로 생태계 영향을 검토한다. 영국의 해양에너지

전략환경평가서에서는 소음, 지형과 서식지, 물리적 존

재 항목에서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한편 개별 입지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에서는 평가 항목

이 세분화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비오톱, 저서생물, 어

류, 해양포유류, 바닷새 및 텃새, 철새, 박쥐 항목으로,
네덜란드에서는 조류·박쥐·수생물, 어류, 저서 생물, 덴

마크에서는 해양동식물, 해양포유류, 조류, 서식지 지침

등재종으로 구분된다.
EU 차원의 생태계 보호 지역인 나투라 2000을 대상

으로 이루어지는 적절성평가는 특정 생물종과 서식지

에 대해 조류 및 해양포유류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
어진다. 전략환경평가서 내에 적절성평가가 포함된 독

일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평가가

간략하게 이루어진다. 네덜란드는 소음, 충돌, 서식지
상실 등의 영향뿐만 아니라 전자기장, 난류 및 성층

영향을 포함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영국에서는 서식지

규제평가의 스크리닝 단계를 통해 중대한 영향이 예상
되는 경우에만 적절성평가가 수행되며, 저감 조치로

생태계 보호가 어렵더라도 공익 우선 사유가 크면 입

지로 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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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한국의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입지 검토 없이

민간 사업자가 높은 불확실성을 안고 직접 입지를 발

굴하고, 이를 위해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여 사업 속도가 느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형 계획입지 제도 도입이

제시되고 있다.
중국 다음으로 해상풍력을 많이 설치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사례를 보면 단계별로 단일 중앙정

부 기관이 입지 선정 과정을 책임지고 있다. 네덜란드
와 덴마크의 경우 전체 해상풍력 입지계획을 포함하는

해양공간계획과 전략환경평가를 해양 관련 부처가, 개

별 입지 결정과 전략환경평가는 기후·에너지 관련 부
처가 담당한다. 독일에서는 해양공간계획, 해상풍력 전

체 입지 계획, 개별 입지 결정 모든 단계의 전략환경

평가를 해양 관련 부처가 수행한다. 영국에서는 해양
에너지 전략환경평가를 에너지 관련 부처가 주관한다.

한국에서는 해양공간계획과 이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해양수산부가, 개별 입지 결정과 이에 대한 전략환경
평가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해양환경관리
법」에 근거해 해상풍력 발전시설 용량에 따라 협의

및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

단계에 100 MW 이상은 환경영향평가, 50 MW 이상
- 100 MW 미만은 해역이용영향평가, 50 MW 미만은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36]. 유럽과 달리 정

부가 전체 입지 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입지를 결정하
는 입지 선정 과정이 없고, 이에 따라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적절성평가처럼 생태계 및 해양보호구

역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평가도 실시되지 않는다.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 및 철새, 해양포유류, 어류, 저서생

물 등 해양생태계 영향을 입지 계획 시 적절하게 고려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구체

적인 입지를 선정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다음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만 자연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해상풍력

입지계획 단계에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검토가 부재한

실정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입지 조사와 주민 협의 등
을 거쳐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추진된 이후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심각한 환경 영향이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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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adapt
ation, Water
safety, Fresh
water, Surfac
e water qualit
y, Groundwat
er, Maritime
shipping, Nat
ure, Soil, Usa
ge functions,
Sustainability,
Cross-border
effects

Marine and c
oastal birds,
Bats, Habitats
(benthos), Ma
rine Mammal
s, Fish, Natur
e protection a
reas, Visual e
ffects, Raw
material cons
umption, Reso
urce efficienc
y, Material g
oods, Cultural
heritage, Clim
atic factors

Marine mam
mals, Turtles,
Birds, Bats, F
ish and shellf
ish, Benthos,
Plankton, ce
phalopods

Benthos and
biotopes, Mari
ne mammals,
Birds, Bats

Marine mam
mals, Birds,
Bats, Fish, B
enthos, Ecosy
stem

Birds, Bats,
Benthos, Mari
ne mammals,
Rish

Conservation
of Habitats a
nd Species R
egulations

Federal Natur
e Conservatio
n Act

Nature Conse
rvation Act,
Environmental
Planning Act

Habitat
Directives

Habitat, Physi
cal damage,
Collision, Phy
sical presence
impact, Noise,
Toxic contam
inants, Electr
omagnetic fiel
d, Light, Tem
perature, Sus
pended sedim
ents, Invasive
species

Fish, Marine
mammals, Bir
ds

Habitat loss,
Barrier Effect,
Underwater N
oise, Sedimen
tation, Blade
collision, Tur
bulence and s
tratification, E
lectromagnetic
field impact

Habitat Destr
uction, Barrie
r Effect, Und
erwater Noise
and Disturban
ce, Sediment
Discharge, Co
llision Risk,
Marine Mam
mals, Birds

Table 2 Legal basis and key evaluation factors of SEA and
appropriate assessment for offshore wind of overall
site plan in four countrie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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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업이 취소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자 입장에서
손실이 크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

지 선정 초기 단계에 환경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Table 3 참고).
중앙정부 주도형 입지계획 방식을 통해 해상풍력을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하는 데 성공한 영국, 독일, 네

덜란드, 덴마크는 모두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전략환경
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자연보호구역(나투라

2000)으로 지정된 보호종과 서식지 영향에 대해서 추

가적으로 적절성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해
상풍력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중앙정부 주도형 계획입

지 제도가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핵심은 국가의

해상풍력 전체 입지를 예비지구로, 경매 대상 개별 입
지를 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할

것인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해상풍력이 해양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입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절하
게 평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양공간계

획, 예비지구 지정, 발전지구 지정 각 단계에 전략환경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전략환경평가의 생
태적 건전성(정책계획) 혹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개발기본계획)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이 유럽의 적절성

평가와 상당 부분 겹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적절성평가 절차를 별도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

도 유럽처럼 해양보호구역별로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

로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입지 선정 이후 인허가 단계에 적용되는 환경부의

해상풍력발전 환경조사·평가 매뉴얼(2021.06) 및 해양

수산부의 해상풍력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가
이드라인(2022.12)에 따르면 해양동·식물상으로 식물플

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저서생물, 어류, 해양보호생물을

검토하고, 조류로 텃새와 철새, 법정보호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부의 해상

풍력발전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2022.01)에 따르면,

부유사와 퇴적물 이동, 전자기장, 수중 소음, 서식지 파
괴가 해양 생물의 서식공간 및 회피이동과 생리적 반

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서식지와 주요 종에 대

한 누적 영향을 예측하며 조류에 대해 풍력발전 시설
과의 충돌 가능성, 충돌에 따른 조류 사망률 추정, 개

체군 및 군집 변화 등의 영향 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다른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누적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 항목을 입지 선정 과정의 전략환경

평가 단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해상풍력발전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2022.01)에는

자연보호구역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다.
국제적 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해양보호구역, 자연공

원, 천연보호구역, 국내·외 법정 보호종의 집단번식지

는 회피하고, 회피지역 경계선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생태계 모니터링이 실시되는

지역, 맹금류 번식지와 생태권역, 물새류와 맹금류의

주요 이동경로, 해양성 조류의 서식지와 주요 이동경
로, 철새 이동경로 네트워크 등재지역, 국제적 중요 조

류 서식지 기준 부합 물새류 서식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조간대와 조하대, 해양포유류와 파충류의 서식지
및 이동경로, 인공어초와 바다숲 지역을 입지 신중 검

토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자연

보호구역 회피 및 입지 신중검토 지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유럽의 적절성평가처럼 해상풍력이 개

별 자연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개별 자연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전략환경
평가에서 다루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Category Improvements

Planned
siting regime

Introduction of a government-led process
to develop an overall offshore wind
siting plan and determine individual sites
for auction and enactment of enabling
legislation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for
the overall national offshore wind
siting plan an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for each individual site to
be auctioned

Siting and
evaluation
organizatio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s responsible for marine spatial
planning an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s responsible for
individual site selection an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Appropriatene
ss

assessment

Add marine protected areas to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items and
conduct systematic evaluation of them

Assessment
items

Apply the existing offshore wind
assessment guidelines and manual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the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for siting.

Assessment of the impact of offshore
wind farms on individual nature reserves

Table 3 Measures to improve Korea’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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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해상풍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의 해상풍력 강국들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체계적인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모두 전체 해상풍력 공간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이와 별도로 특

정 생물종과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적절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략환경평가와

적절성평가에서 생태계 영향으로 조류, 박쥐, 해양포유

류, 어류, 저서생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전략환
경평가가 물리적 자연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환경 요소

를 평가하는 것과 달리, 적절성평가는 생물다양성 측면

에서 중요한 생물종과 서식지의 보전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에서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전략환경평가를 수

행하지 않고 적절성평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생태계

영향을 해상풍력 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
다. 앞선 유럽 국가 사례처럼 효과적인 해상풍력 확대

를 위해 한국에서 정부 주도 입지 선정 과정을 도입한

다면 전략환경평가 및 적절성평가에 준하는 제도를 실
시하는 것이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 앞서 해상풍력 발전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서유럽 주요 국가들의 해상풍력 전략환

경평가와 적절성평가 제도를 검토하고, 한국과의 차이

점과 함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유럽의 자연보호구역
인 나투라 2000 지역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성평가 제도를 분석한 국내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생태계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해상풍력 전
략환경평가 및 적절성평가 제도를 분석한 연구로서 의

의가 있다. 환경부의 해상풍력발전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및 해상풍력발전 환경조사·평가 매뉴얼, 해양수산
부의 해상풍력이용영향평가의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은 생태계 영향 조사 방법과 영향 예측 방법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입지 선정이 아닌 인·허가 단계
에 활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입지 선정 단계의 전략

환경평가 및 적절성평가와는 차이가 있다. 한국도 해

상풍력 발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하여 생태계 영향을 보다 체계적

으로 평가하는 제도와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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